




대기업(수급인) 

중소기업(하수급인) 중소기업(하수급인) 중소기업(하수급인) 

기술오용 
 

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
 



배상금 
청구 

기업간 
관계악화 

보복성 
불이익 

손해발생 

현행 하도급법에는 
조정을 유도하는 조

항이 없음! 



제35조(손해배상 책임)  

현행 

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
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
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
 
 
 
 
 
 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조정위원
회를 통해 사전 조정과정을 거친 후, 조정이 결렬될 경우 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
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

배상금 
청구 

기업간 
관계악화 

보복성 
불이익 

손해발생 

원활한 
조정 

윈-윈 

(win-win)  

기업간 
우호적 

관계형성 

기업간 상생 





 


